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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근거규정

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

2.조사의 목

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“ThePinetreeCondo& Spa"콘도가 인․

허가과정의 문제와 재량권 남용 등 각종 비리와 의혹이 난무함으로 이에 한 여러 차와 과정이

객 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련된 내용을 조사하기 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함.

3.조사할 사안의 범

가.조사 상 기 :도시계획국(도시계획과,도시계획상임기획단,시설계획과),문화

디자인본부(문화재과, 과),도시안 본부(하천 리과),푸른도시국(푸른도시정책

과,공원조성과),맑은환경본부,도시기반시설본부,상수도사업본부

나.조사 상 범

강북구 우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“ThePinetreeCondo& Spa"

콘도사업의 목 과 심의 진행 차

-사업의 정성 여부

-사업 인․허가과정을 비롯한 사업 진행의 일련의 차

-분양과 련된 일체의 차

-그 밖에 이 사업과 련된 일체의 내용

4.조사를 시행할 원회

ㅇ 특별 원회


